


서 언

그 동안 경제발전을 통한 생활 수준의 향상이라는 대전제 아래 환경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분야일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곧 환경파괴를 심화시킨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반면 우리의 빠른 경제성장의 덕으로 이제 우리는 삶의 질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환경에 대한 관심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국민적 공감

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민적 욕구를 반영하여 정부는 환경부문의 비중을 

빠른 속도로 높여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형의 성장에 비해서 환경 정책 및 행정의 내실을 기하지 못했던 

면이 있습니다. 아직도 효율적으로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행정체계가 정립되어 있

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제도가 수시로 바뀌는 관계로 관련 산업이나 국민은 물론 정책 

담당 부서 자체 내에서도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정책은 다른 환경분야에 비해서는 비교적 관리체계가 앞서있는 분야

이기는 하나 대기환경기준의 설정, 배출허용기준의 설정과 적용 등 많은 부문에서 개선

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합리적인 대기환경기준 설정 방안과 대기환경 

관리체계의 구축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

습니다.

이 연구가 관련 학자들의 연구와 향후 대기정책방향 설정에 중요한 참고자료로서 널

리 이용되어지길 바라면서, 본 연구를 위해 애써주신 임종수박사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끝으로 이 연구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

님을 밝혀둡니다.

1997년 12월

韓國環境政策․評價硏究院

院長 金 鍾 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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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기 오염의 현황과 문제점

1. 서 론

현대 산업 사회는 개발, 생산 및 소비 등의 경제 행위로 끊임없이 환경파괴를 유발

하고 있다. 그 동안의 경제 발전을 통한 생활 수준의 향상이라는 대전제 아래 환경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분야일 수밖에 없었으며, 자연의 자정 능력에 대한 과신은 무절제한 

공해 배출 행위를 조장하여 환경 파괴를 심화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

결국 자연의 자정능력을 넘어서는 공해의 배출은 환경질의 심각한 악화를 초래하였

고,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또

한 환경 과학의 발달로 환경 파괴의 장기적․잠재적 심각성이 밝혀짐에 따라 안정된 환

경 관리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민적 욕구를 반영하여 정부는 근자에 들어 환경 부문에 많은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1980년에 보사부 외청으로서의 환경청 발족을 시작으로 꾸준히 환경 개선

을 위해 노력하여 왔고, 환경 문제의 중요성이 더 커짐에 따라 1990년에 환경처로 승격

되면서 본격적인 종합 환경 관리 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1994년 12월에 다시 환경부

로 승격하여 국정 수행에 있어서의 그 비중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형의 성장에 비해서 환경 정책 및 행정의 내실은 사실상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다. 아직 환경 관리 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체계적이고 안전한 환경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제도

가 수시로 바뀌는 관계로 관련 산업이나 국민은 물론 정책 담당 부서 자체 내에서도 상

당한 혼선을 빚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기 오염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비교적 관리가 잘되고 있지만, 여전

히 위와 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기 환경 

기준 설정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정리하고, 이와 같은 문제의 극복을 

통해 국내 여건상 현실성이 있고 합리적인 대기 환경 기준이 설정을 통한 대기질 관리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대기 오염 개요

2.1 대기 오염 물질의 정의 및 형성 기제

대기 오염은 국가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의 정의를 일반적으로 활용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대기 오염

을 "대기중에 인위적으로 배출된 오염 물질이 한가지 또는 그 이상 존재하여, 오염 물

질의 양, 농도 및 지속 시간이 어떤 지역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쾌감을 일으키거나 해

당 지역에 공중 보건상 위해를 끼치고, 인간이나 동물, 식물의 활동에 해를 주어 생활과 

재산을 향유할 정당한 권리를 방해받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대기 오염 물질은 이

와 같은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물질로서, 그 물리적 성질에 따라 가스상 물질과 입자상 

물질로 대별할 수 있으며, 주요 관리 대상 대기 오염 물질로는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분진, 탄화수소, 납, 카드뮴, 니켈 등을 들 수 있다.

대기 오염 물질은 그 발생원에 따라 자연 오염 물질과 인위적인 공해로 분류되는데, 

자연 오염 물질은 화산 활동, 산불, 생물의 생화학 작용 등 말 그대로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그 발생량은 많으나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간에게 

미치는 피해가 미미하다.

또한, 이들 자연적인 오염은 현재 인류가 가진 과학 기술로는 관리가 거의 불가능하

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기 오염문제는 주로 인위적인 공해만을 다룬다. 인위적 오염 

물질은 발생원으로부터 직접 배출된 1차 오염물질과 1차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서 태양 

광선 등에 의하여 반응을 일으켜 생성된 2차 오염 물질로 나눈다.
1)
 대기 오염 물질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형성된다.

(1)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 무미한 가스로서 주로 연료의 불완전 연소과정에서 생기는 

오염물질이다. 또한 제철 산업에서는 일산화탄소를 생성시키고 이를 다시 이산화탄소로 

바꾸는 과정을 반복하여 철의 산화를 막는 공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고 있다.
2)
 따라서 제철 산업이 발달한 도시는 일산화탄소의 중요한 배출원

이 되고 있다. 일산화탄소는 화산활동이나 생화학적 활동에 의해서도 발생되지만, 연료

의 연소 과정이나 탄화수소에 의한 인위적 발생량이 북반구 전체 일산화탄소 발생량의 

약 30%를 차지할 만큼 그 비중이 크다.

일산화탄소는 자연 현상에 의해 제거되기도 하는데, 주로 토양 미생물에 의해 이산



화탄소로 합성되는 과정을 거친다. 통상적으로 토양의 일산화탄소 흡수능력은 인위적인 

일산화탄소 배출량을 능가하나 대도시에서는 일산화탄소의 배출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를 흡수할 수 있는 토양의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 오염도가 높게 나타난다. 대기중의 

일산화탄소 흡수 기제로는 히드록시라디칼(OH)의 작용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 상태에서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평균 약 0.19 ppm 정도이며 그 변화 추이는 계

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2) 황산화물

황산화물은 가장 중요한 대기 오염 물질의 하나로, 주로 석탄이나 석유계 연료의 연

소 과정에서 발생한다. 대기 오염 물질로서의 황산화물은 아황산가스, 삼산화황 등이 있

으며, 특히 발전소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의 97∼99%가 아황산가스(SO2)

이고 나머지는 삼산화황(SO3)이어서 이들 황산화물은 특히 중요성을 지닌다.

아황산가스는 무색이나, 특이한 냄새와 맛을 지녀 약 0.38∼1.15ppm사이에서 맛과 

냄새로 아황산가스를 식별할 수 있으며, 3ppm이 넘을 경우에 악취가 난다. 대기중의 아

황산가스는 약 30%가 황산염 에어로졸 형태로 분리되어 건․습식 침적을 통해 지층으

로 흡수된다. 분리된 황산염 에어로졸은 지표면으로 강하하여 주로 식물의 분해 작용에 

의해 분해되거나(건식 침적) 대기중의 물분자와 결합하여 강우와 함께 지표로 흡수되는

데(습식 침적) 이 비는 황산을 포함하는 산성비로서 육상 식물의 생태계에 커다란 영향

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료 대체 및 연료의 황함유량의 규제 정책 등을 통해 황산화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온 결과 대기 중 오염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대기

중의 아황산가스 자연 농도는 약 0.001ppb 정도이다.

(3) 질소산화물

질소와 연관된 주요 대기 오염 물질로는 일산화질소와 이산화질소를 들 수 있다. 일

산화질소는 무색, 무미, 무취하고 비교적 독성이 적다. 주로 화석 연료의 연소를 통해 

발생하는데,
3)
 특히 자동차의 엔진이나 화력발전소 등 고온 연소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

다. 이산화질소는 농도에 따라 주황색에서 갈색을 띄고 악취를 지니며 비교적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이산화질소는 직접적인 산화 과정( 2NO + O2 → 2NO₂)을 통하여 형

성되기도 하나, 이보다는 주로 일산화질소와 오존의 광화학반응(NO + O₃→ NO₂+O

₂) 에 의해 형성된다.

이들의 발생 형태는 자동차의 운행과 관계가 깊어, 일산화질소는 출퇴근 시간에 그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계절적으로는 연료 소비량이 많은 겨울에 그 농도가 

높아진다. 이산화질소는 일산화질소의 2차 오염 물질이므로 일산화질소의 계절적 경향



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만 일산화탄소의 오존의 광화학 반응에 의해 주로 생성되므로 

일조량이 많은 여름철에 그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산화질소는 빗물에 녹아 질산으로 전환되어 산성비의 원인이 되기고 한다. 일산화

질소와 이산화질소의 자연 농도는 각각 0.5ppb와 1ppb이다.
4)

(4) 오존

오존은 주로 이산화질소, 산소, 非메탄 계열의 탄화수소 등의 광화학 작용에 의해 생

성되는 2차 오염 물질이다. 통상적인 생성 기제를 보면 이산화질소가 광화학 작용에 의

해 일산화질소로 바뀌는 과정에서 떨어져나온 산소 원자가 대기중의 산소 분자와 결합

하여 오존을 형성하게 된다.5)

그러나 대기 중에 방출되는 오존은 광화학 반응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적은 

양이 생성되기도 하는데, 이는 탄화수소의 산화 작용에서 발생하는 퍼옥시라디칼과 일

산화질소가 결합하여 이산화질소를 형성할 때 산소 분자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존 농도는 대기중의 일산화질소 대 이산화질소의 비율, 태양광의 세기, 그리고 

탄화수소나 기타 알데히드, 일산화탄소 등과 같이 광화학 작용에 의해 퍼옥시라디칼을 

생성하는 물질들의 농도 등 복잡한 생성 기제에 의해 결정된다. 자연 상태에서의 대기 

중 오존의 농도는 약 0.01∼0.02ppm정도이다.

(5) 입자상 물질

입자상 물질은 아주 작은 고체 상태나 액체 상태의 물질을 통칭하는데, 그 크기는 

0.005∼500㎛ 사이이다. 이 중 2㎛ 이하의 미세 먼지는 주로 내연 기관의 연소 공정과 

광화학 반응, 그리고 기계적인 마찰 등에 의해 생성되고, 이보다 큰 입자상 물질은 주로 

기계적인 마찰이나 연마 과정 등에서 발생한다.

이들은 대도시에서는 고른 분포를 보이나 자연 상태에서는 통상 미세 먼지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미세 먼지는 대기중의 부유성이 높아 비산 거리가 발생지로부터 

1000km에 달한다.

청정지역에서는 10㎛/㎥ 이하의 농도를 보인다.
6)

(6) 납

납은 납 또는 기타 중금속 관련 제련 과정, 화석 연료 및 유연 휘발유 등의 연소, 그

리고 납제품의 제조 공정에서 주로 발생하며, 최근까지는 휘발유에 포함된 납성분이 주

된 대기 오염원이었다.



2.2 대기 오염 물질의 영향

높은 농도의 대기 오염 물질은 인체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우에 

따라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우리는 이미 벨기에의 Meuse valley(1930년 60명 

사망), 미국 Donora(1940년 20명 사망), 영국 런던(1952년 4,000명 사망) 사건 등의 예를 

통해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대기 오염 물질의 영향을 인지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존재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급작스런 재앙이 발생할 확률은 그리 크지 않

다. 그러나 이들 오염 물질에 계속 노출될 경우 1) 만성 호흡기 및 순환계 질환을 유발

하고, 2) 호흡기 작용에 영향을 미치며, 3) 작업 및 운동 능력의 악화, 4) 눈, 코, 목 등

의 장애, 그리고 5) 천식 환자 등과 같이 기존의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의 병을 악화시키

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폐 질환, 심장 질환, 순환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호흡기와 순환기 계통의 작용이 활발하지 못한 노약자들은 대기 

오염에 의한 피해를 쉽게 받는다. 이들 대기오염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황산가스(SO2)가 인체에 미치는 피해는 농도와 노출 시간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주로 호흡기 계통의 질환이나 비강 및 인후의 점막에 염증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7)
 질소산화물(NOX) 역시 주로 호흡기의 조직 세포의 파괴와 이로 인

한 호흡기 질환에 대한 면역성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아황산가스와 비슷한 영향을 미친

다.8) 특히, 이산화질소로 인한 급성 폐해는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눈에 자극이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호흡기 질환인 기관지염, 폐기종 및 폐렴 등 아황산가스로 인한 피해

와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아황산가스로 인한 호흡기질환은 천식까지 진전되는 반면, 이

산화질소는 섬유성 폐색 기관지소염 및 폐암을 일으킨다는 점이 그 차이라고 할 수 있

다. 특히 아황산가스나 이산화질소 등은 공기중의 습기와 반응하여 산성비를 형성하고 

이것이 결국 식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9)

헤모글로빈(Hb)과 일산화탄소(CO)의 결합력은 산소(O2)에 비하여 250∼300배 강하

여 Hb와 O2의 결합을 방해하고 O2-Hb의 해리를 촉진한다. 따라서 일산화탄소에 중독

되면 호흡기에 자극 증상은 없으나 인체 조직세포에 산소 부족을 초래하여 급성 조직저

산소증(Cellular hypoxia)을 일으킨다. 또한, 저농도일지라도 장기간 일산화탄소에 노출

되면 두통, 현기증, 작업 능률 저하는 물론, 협심증 등 각종 관상 동맥 질환 등 만성중

독 증상을 유발한다. 중독 후에 나타나는 후유증으로는 시각 및 청각 장애, 운동 장애, 

언어 장애, 지각력 장애, 경련, 발작, 무감통, 시맹증, 공간 인지력 장애, 실어증 등이 있

다. CO의 중독은 비교적 장시간인 경우에는 0.02∼0.03%가 한도이고, 단시간의 경우에

는 0.1%를 한도로 하고 있다. 실내 공기의 CO의 위생학적 허용 한계는 0.01%이다.



주로 자동차의 배기 가스 중의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등의 1차 오염물질이 햇빛과 

반응하여 2차적으로 생성되는 우리 생활 주변의 오존은 호흡기를 직접 자극하여 염증 

반응을 일으킬 뿐 아니라 호흡기의 방어 장벽들을 파괴하여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을 용

이하게 만들기고 한다.
10)
 또한 상기도에 손상을 주어 폐렴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고농도

에서는 폐충혈이나 폐부종을 일이킬 수 있다. 오존은 낮은 농도에서도 눈, 코의 자극 증

상이 강하며 천식 등의 호흡 기능 장애를 유발하고 0.08ppm에서 자극 증상이 있으며, 

0.16ppm 이상에서 호흡기의 기능을 저하시킨다. 또한 아황산가스와 오존 등은 식물의 

잎 아래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 침투하여 잎을 마르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물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심한 경우 식물을 고사시킬 수도 있다.

부유분진은 대기 중에서 부유하기 때문에 태양 광선을 산란시켜 시정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폐에서의 체류 시간이 길고 침착되기 쉬워서 그 화학적 성상에 따라 중독증을 

일으키거나 진폐증을 일으킨다. 분진은 그로 인한 영향과 증상에 따라 알레르기성, 중독

성, 그리고 자극성 등으로 분류한다. 알레르기성 먼지는 알레르기성 천식이나 피부병을 

유발하고 중독성 먼지는 중추 신경 계통, 콩팥이나 조혈장기 등에 작용하여 급․만성 

장애를 일으키며 자극성 먼지는 호흡기 소화기 등의 점막과 피부 등을 자극하고 염증 

또는 궤양을 형성한다.

납은 피해자의 노출 정도와 기간에 따라 급․만성 납중독 현상을 일으킨다. 주로 혈

액 순환계, 뇌, 신경계, 콩팥 등의 장애 및 손상을 일으키며, 심한 경우는 사망을 초래한

다. 만성 중독의 경우는 뇌, 콩팥, 조혈기능의 장애 등을 초래하고, 불임이나 유산 등 출

산 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

2.3. 대기 오염의 영향에 관한 기존 연구

대기 오염 물질에 의한 인체의 피해에 대한 연구는 그 역사가 깊다. 정규철(1969)은 

1968년 1월부터 1969년 2월까지 성모병원 내과 방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

기 오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호흡기 증상에 대한 조사결과 호흡기 증

상으로 인한 일별 내원율은 대기 중 아황산가스 및 일산화탄소 농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 논문에서는 대기 오염이 극심한 도심 지역 거주자에게서 호흡기 증

상의 출현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또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출현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윤명조(1971)는 1967년 8월부터 1968년 1월에 부산 성지공업고등학교 학생과 경남고

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오염도가 심한 지역의 학생들에게서 자각 증상으

로 기침, 유루증, 호흡 곤란 등이 많이 발견되었으며 이와 같은 증상이 오염도가 낮은 



지역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또한 전 자각 증상에 대한 호소율은 오

염도가 심한 지역이 오염도가 낮은 지역보다 2배 높게 나타났다. 폐기능 검사 결과에서

도 오염도가 높은 지역에서 폐기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수 外(1972)는 1971년 2월부터 동년 3월까지 15세 이상 서울, 수원 중류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증상의 호소율이 서울시의 고개 지역, 도심 지역, 공장 지역 

등의 대기 오염 우심 지역에서 수원 지역에 비해 각각 1.9배, 1.5배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육체적 질병 항목과 정신적 질병 항목에서도 수원 지역에 비해 서울 지

역이 각각 1.9∼1.4배, 1.9배∼1.3배 높은 평균 호소율을 나타내었다.

Lutx(1983)은 주별 평균 대기 오염 정도와 호흡기 또는 심장 질환으로 진단된 비율

간에 매우 강한 상관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일차 진료상 진단 가능한 질환으로서 대기 

오염과 관련된 질환들을 기관지 천식, 기침, 호흡곤란, 급성 기관지염, 폐렴, 폐기종이나 

만성 폐질환, 급성 상기도 감염, 후두염, 급성 부비동염, 결막염, 허혈성 심장 질환 등으

로 분류하였다.

Sobral(1989)은 일반적으로 대기 오염이 심한 지역에서 호흡기 질환의 유병률이 높

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특히 감기에 걸리지 않은 상태로 계속되는 기침이나, 기관지 천

식, 만성 기관지염으로 진단 받은 상태에서의 가래 등 비교적 좋지 못한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 높다고 지적하였다. 그밖에도 대기 오염이 심한 지역이 

비오염 지역에 비하여 치료를 요하는 기관지 천식, 심장 질환, 알레르기, 소아과 질환, 

귀 및 목의 감염 등이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차철환 外(1991)는 1980년 3월과 8월에 서울, 울산, 청주 지역의 SO₂농도와 의료 보

험 진단 건수를 분석한 결과 호흡기 질환에 의한 외진 방문의 빈도가 대기 오염 정도가 

높은 서울, 울산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을 밝혀냈다.



〈표Ⅰ-1〉 대기오염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또한 최근의 연구에서 조수헌 外(1996)는 오존 및 분진이 천식 유병률의 증가를 가

져온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분진 1㎍/cc의 증가가 약 0.5∼1%의 천식 유병률 증가를 가

져온다고 밝혔다. 또한 오존과 분진의 복합 효과도 지속적으로 나타남을 아울러 밝혔

다.11) 위에서 언급한 대기 오염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하면〈표Ⅰ-1〉과 같

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외에도 대기 오염이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산성비 등으로 인해 

농작물과 삼림이 파괴되고 내륙 양식업이 타격을 받는 등 그 경제적 타격은 실로 방대

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기오염이 가져오는 사회의 경제적 손실 추정에 관한 연구

는 비교적 미미하여 최적 대기 환경 기준의 설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주석 1) 2차 오염 물질 중 대표적인 것은 광화학 반응에 의한 광화학 스모그와 오존

을 들 수 있다.

주석 2) 이 공정은 다음의 화학식과 같이 묘사될 수 있다. (2C + O2 → 2CO) ⇒ 

(2CO+O2 → 2CO2) ⇒ (CO2 + C → 2CO)

주석 3) (N₂+ O₂ → 2NO)의 과정을 거친다.

주석 4) 이산화질소의 산업 안전 허용 기준은 10ppm이고 단시간 동안 견딜 수 있는 



한계 농도는 50∼100ppm이다.

주석 5) 이 과정은 (NO₂+O₂→ NO+O₃)의 화학식으로 묘사될 수 있다.

주석 6) 단위는 다음의 환산식에 의해 환산된다 : ㎛/㎥=ppm×(molecular 

weight)×40.90

주석 7) 폐기종, 기관지염, 그리고 폐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주석 8) 질소산화물은 또한 혈중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메트헤모글로빈을 형성함으

로써 혈액의 산소 전달을 방해하기도 한다.

주석 9) 산성비가 토마토, 피망, 딸기 등의 작물은 증가시키고, 브로콜리, 겨자, 홍당

무, 무 등의 작황은 감소시키는 등의 엇갈린 모의 실험 결과가 나온 바 있으나, 산성비

가 삼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주석 10) 일상 생활 주변의 오존과는 달리, 우리가 흔히 오존층이라고 부르는 성층권

(해발 12km-50km)의 오존은 피부암을 유발시키는 자외선을 차단하여 주는 유익한 역

할을 하므로 일반인이 오존의 효과에 대해 혼돈하는 경우가 많다.

주석 11) 조수헌 外,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영향평가 연구",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6년 11월. 참고

 

 

 

 

 

 

 

 

 

 



 

3. 우리나라의 대기 오염 현황

3.1. 대기 오염의 발생 추이

주요 대기 오염 물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첫째가 황산화물과 

부유 먼지 등으로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이며, 그 다음이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오존 등 자동차 배출 가스와 그로 인한 광화학 스모그 현상에 기인한 대기 

오염으로서 선진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이다.

표1-2를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 대기 오염 물질의 총배출량을 보면 우리나라 대기의 

질이 80년대 이후 다소 개선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1) 연도별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

을 보면 매년 유류 등 총연료 사용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CO는 청정 연료의 공급 등

으로 인해 1990년 최고치를 기록한 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며, NOx와 먼지는 그 배출

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표Ⅰ-2〉연도별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단위: 톤/년)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발생원별로 구분한〈표Ⅰ-3〉를 보면 아황산가스와 먼지는 

산업 및 발전 부문에서, 일산화탄소는 수송 및 난방 부문에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는 

수송 부문에서 주로 많이 배출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는 수송 부문인 자동차에 의한 발생량이 가장 많으며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량이 급속

히 증가함에 따라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최근의 자동차 수의 증가

는 심각한 교통 정체와 주차난을 야기시킬 뿐 아니라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

에 도시 대기 오염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은 연료 성상에 따라 약간씩 다르나, 휘발유나 가스 

연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및 미량의 황산화물의 등이 

주로 배출되고, 경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외에도 매연이 더 배출된다. 우리나라의 자

동차에 의한 대기 오염의 특징으로는 경우를 사용하는 디젤 지동차가 어느 나라보다 많

다는 것과 이들 차량의 과적에 따른 무리한 운행, 지형상 오르막길이 많은 점, 운행자동

차의 배기 가스 부분에서의 정비 불량 등을 꼽을 수 있다.

〈표Ⅰ-3〉발생원별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 추이 (단위:톤/년)

3.2 대기질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대기 오염 농도 측정망(Air Pollution 

Monitoring Network)을 구성하여 서울 등 각 지방의 주요 도시에서 상시 운영하고 있

다. 이 측정망을 통해 아황산가스, 부유분진, 이산화질소, 오존, 일산화탄소 등의 오염 

농도와 풍향, 풍속, 온도, 습도, 일사량 등의 기상요소를 매 시간별로 측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축적된 대기질 측정 자료는 과거에서 최근까지의 농도 변화 경향을 파악하고 대

기질 관리 대책의 효과 분석 및 장래의 대기질 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 필수불

가결한 요소이다.



(1) 아황산가스

1980년 이후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연도별 아황산가스 오염도를 살펴보면 저황 연료

유를 확대 공급한 서울, 부산, 대구 및 울산 등 대도시에서 아황산가스 배출량이 감소되

고 있으며,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저황연료유를 공급하기 시작한 1980년도에 비해 

1994년도에는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근래의 아황산가스 농도는 거

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988년에 약간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로 

1995년 현재 환경 기준치인 연평균 농도 0.03ppm을 만족하고 있다.

〈표Ⅰ-4〉전국 주요 도시의 연도별 아황산 가스 오염도 (단위:ppm)

아황산가스의 발생량은 산업용이나 난방용 연료의 사용량과 관계가 깊어 대체로 난

방용 연료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에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업 도시인 울산

의 경우는 산업 활동이 활발한 관계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난방용 유류 소비의 비중이 적어 일반 지역과 같은 계절적 경향을 보이지 않는

다는 특징이 있다.

(2) 이산화질소

이산화질소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1987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1988년부터 

1990년 사이에 오염도의 급격한 감소를 보인 후 다시 오염도가 증가하였다. 90년도 이

후에는 급속한 차량의 증가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

나, '80년대 말의 오염도 감소 현상은 그 원인을 찾기 힘들다. 전체적으로는 전 지역에

서 환경 기준치인 0.05ppm을 여유 있게 만족하고 있으나 차량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



어서 앞으로의 추이를 계속 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표Ⅰ-5〉전국 주요 도시의 연도별 이산화질소 오염도(단위:ppm)

계절별 추이 역시 연료 소비가 급증하는 겨울에 높은 수치를 보이고 여름에는 그 수

치가 감소하나, 아황산가스의 경우와는 달리 울산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계절적 패턴을 

보이는 것이 차이점이다.

(3) 오존

오존은 전국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자동차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는 것

으로 보인다. 최근에 시작한 오존 경보제의 결과 서울지역의 여름철의 오존 경보횟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염려스러울 정도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오존의 생성 기제가 매우 복잡하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질소의 태양광

의 광화학 반응 등으로 인해 생겨나는 것이 특징이므로 일사량이 많은 여름에 높은 수

치를 보이다가 겨울에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표Ⅰ-6〉전국 주요 도시의 연도별 오존 오염도(단위:ppm)

(4) 먼지

우리나라 주요도시의 먼지 오염도는 전 도시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며, 1989년 이

후 연평균 환경기준치인 150㎍/㎥을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먼지에 대한 우리나라의 환

경기준이 외국에 비해 많이 낙후되어 있고 먼지에 의한 건강 피해 연구 결과가 국내․

외에서 보고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에는 일반적인 분진보다 신체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미

세 먼지(PM10, PM2.5) 등의 심각성이 새로이 대두되고 있어 이제야 미세 먼지에 대한 

관리를 시작한 우리나라로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주요 도시의 계절별 

오염도를 보면 중국에서 발생하는 황사의 영향을 받는 봄철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난방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겨울, 가을, 여름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Ⅰ-7〉주요 도시의 연도별 먼지 오염도(단위:㎍/㎥)



(5)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80년대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왔으며, 그 추세는 서울과 

광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일산화탄소 농도 감소는 무연탄 및 석탄의 사용의 

감소에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환경부의 연료 대체 정책과, 보일러 성능이 개선되는 현

상도 이에 공헌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일산화탄소의 계절별 농도 변화를 보면 역

시 연료 연소와 관련이 깊은 관계로 겨울철에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Ⅰ-8〉전국 주요 도시의 연도별 일산화탄소 오염도(단위:ppm)

(6) 산성비(Acid Rain)

산성비란 보통 pH 5.6 이하의 산도를 갖는 비를 말하며, 산성도가 강한 비가 장기간

에 걸쳐 내릴 경우 건물, 교량 및 구조물 등을 부식시키고 식물의 수분 흡수를 억제하

며, 토양의 유기물 분해를 방해하는 등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켜 생태계에 손상을 입힌

다.

〈표Ⅰ-9〉주요 도시의 연도별 강우중 산도 (단위:ph)



산성도는 아황산가스 오염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표Ⅰ-8〉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서울, 부산, 울산 등지에서 산성비가 자주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근래에는 

중국의 산업화로 인해 중국에서 배출되는 산성비 원인 물질이 봄철의 황사 현상에 편승

하여 우리나라로 이동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는 형편이다. 

산성 강우는 월별로 뚜렷한 경향은 보이지 않고 있다.

(7) 중금속 및 기타 오염 물질

이 밖에도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에는 납(Pb)의 대기 환경 기준을 추가하여 관리하

고 있으며, 각종 중금속도 측정망을 설치해 계속적으로 그 농도를 감시하고 있다. 그러

나 아직 이들 물질의 관리 역사가 짧아 추세를 논하기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

〈표Ⅰ-10〉 연도별 주요 도시의 중금속 오염도 (단위:㎍/㎥)

주석 1) 배출량의 산정에서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을 실측하는 방법과 배

출 계수를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은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먼지 등의 대기 환경기준 설정 물

질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 연간 유류 소비 실적과 석탄 소비 실적을 

토대로 미국 환경처(EPA)에서 발표한 배출 계수 및 국내에서 개발한 자동차 배출 계수

를 적용하여 추정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변수가 많고 배출 계수가 부정확해 실제 배출

량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Ⅱ. 우리나라 환경기준 설정 체계 및 문제점

1. 우리나라의 대기관리제도 현황

세계 각국에서 대기환경기준의 항목으로 다루고 있는 오염물질의 수는 138종, 실제 

규제를 목적으로 정하고 있는 국가 배출허용기준의 항목은 49종에 달한다.1) 우리나라에

서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이들 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대기환

경보전법에 〈표Ⅱ-1〉와 같이 47종의 대기오염물질을 지정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규제

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물질을 대기오염물질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표Ⅱ-1〉대기오염물질(47종)

이 47종의 대기오염물질 중 독성이 강하여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표Ⅱ-2〉의 16종의 오염물질을 '특정대기유

해물질'로 지정하여 특별히 관리하고 있으며,2) 또한 환경기준 설정 항목, 인체에 대한 

유해성, 측정의 용이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26개의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

용기준을 설정하여 산업체로 하여금 이를 준수토록 하고 있다. 특히 '96년 9월에 개정

을 통해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감소를 목표로 사용연료에 따른 측정 대상 오염물질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표Ⅱ-2〉특정대기오염물질(16종)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질 기준은 크게 대기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으로 나눌 수 있

다. 각각의 기준은 정부가 설정한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 중 대기환경기준은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목표

치의 성격을 띄고 있어 강제성을 가지지 않는다. 반면에 배출허용기준은 환경기준을 달

성하기 위한 주요 규제수단으로서 각종 배출원으로부터의 배출량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적인 성격을 가지는 수단이며, 현재의 오염물질 방지․처리기술과 경제적, 사

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다. 이는 각 오염원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의 최대허

용치 혹은 최대허용농도라고 할 수 있으며 대기환경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1. 대기환경기준

우리나라에서는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먼지, 오존, 일산화탄소, 납 등 6개의 대기

오염물질과 소음에 대한 환경기준을 전국적으로 설정․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

이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해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고유의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

다.



〈표Ⅱ-3〉대기환경기준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SO2 TSP, O3 NO2, CO, Pb 등 

18개 물질에 대하여 인체에 해로운 농도와 노출시간에 대한 권고치를 설정하여 대기환

경기준 설정과 관련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WHO의 권고치(1987)

를 참고하여 각국의 실정에 맞는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기환경기준은 1979년 아황산가스에 최초로 적용된 이후 1983년에는 이

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부유분진, 오존, 탄화수소를, 1991년에는 납을 추가함으로써 그 

항목들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1993년에 탄화수소를 삭제하고 미세먼지(PM-10)를 

추가하여 현재 총 7개 항목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을〈표Ⅱ-3〉과 같이 설정․운영하고 

있다.



〈표Ⅱ-4〉 각국의 대기환경기준

이들 7개 항목 중 SO2 TPS, O3, NO2, CO의 5개 물질은 주요대기오염 물질로서〈표

Ⅱ-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미국, 캐나다, 스위스, 일본, 대만 등 거의 모든 국가

에서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납(Pb)은 미국, 대만 및 한국에서는 대기환

경기준 대상 물질인 반면 일본, 캐나다, EC 등 많은 나라에서 기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탄화수소(HC)는 인체에 직접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터키를 제외한 모

든 국가에서 대기환경기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단, 탄화수소는 광화학반응에 의

해 오존을 생성시키는 원인물질이므로 자동차에서의 배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의 특징은 오염도 상시측정결과 환경기준의 80%이

상인 지역을 환경부장관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대기

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실천계획을 수립토록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3)

1.2 배출원 규제

1.2.1 배출허용기준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수단인 배출허용기준은 각종 배출원으로부터의 배출



량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 수단으로서, 현재의 오염물질 방지․처리기술과 경제

적,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다. 배출허용기준은 오염원으로부터의 배출농도 

최대허용치이며, 환경기준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는 현행 대

기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저황유공급․LNG 사용의무화 등의 대기정책을 추진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및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도 대

기환경기준의 테두리 내에서 설정․운영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정의하고, 황산화물 등 

26개 오염물질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별로 3단계의 적용기준

을 두어 기준을 강화하는 예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준치의 단위는 ppm, %, ㎎/㎥으로 

단위 배출가스당 오염물질의 부피 또는 중량으로 표시하는 농도기준치로서, 앞으로 점

차 강화되어 1999년 이후의 배출허용기준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총량규제 또는 배출

권거래제도 등은 배출 농도 이외에 배출총량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는 것이므로 아직 우

리나라의 배출규제는 선진국의 규제와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

내에서도 대기오염 상태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당해 구역 안의 사업장에 대

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오염원에 대한 규제수단을 살펴보면 국가가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로부터 가스상, 입자상 물질 및 악취물질을 규제하는 '배출허용기준'이 있고4), 공업

단지와 같이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은 특별대책지역으로 선정하여 그 지역 내의 배출시

설에 적용하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그리고 그 지역 내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

에 대하여 적용하는 '특별배출허용기준' 등이 있다.

자동차에 관해서는 크게 '제작자 배출허용기준'과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으로 나누는

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으로 휘발유․알콜 또는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 대하

여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알데히드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 일

산화탄소, 배기관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매연, 입자상물질(PM)을 규제하고, 운행차 배출

허용기준으로 각 차종에 따라 일산화탄소, 배기관 탄화수소 및 매연을 규제한다.
5)
 최근

에 법개정(1996.9.)을 통해 차종별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의 적용기간이 세분화되었

으며, 경유자동차의 매연배출허용기준을 차종별․제작일자별로 차등하여 규정함으로써 

자동차 배출가스의 관리를 강화하였다.

1.2.2. 배출부과금제도

현 제도하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1항에 의해 법으로 정해진 10개의 오염물질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그 오염물질의 종류․



배출기간․배출량 등을 산정기준으로 하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

도는 전체적으로 총량규제나 배출세와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으나 배출허용기준 초과 

행위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어 벌과금적 성격을 띄는 면이 있다.6)

〈표Ⅱ-5〉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제도의 원래의 취지는 환경오염으로 발생한 피해비용이나 환경오염이 없

었던 상태로 복원시키는데 필요한 복구비용을 부과토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원인자

별 기여도에 따라 복구비용을 산정해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인과관계가 극히 단

순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하다.

배출부과금 산정 상의 난점이나 부담자와의 이견을 피하고자 대부분의 실시국가에서

는 환경오염물질의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던가 여기에 오염물질의 환경위

해성을 감안한 금액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배출부과금의 요율이 

낮고 위반자가 적발될 확률도 매우 적어 배출부과금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재

원조달 역할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배출부과금은 사업장 규모별로 부과하는 기본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한 처리부과금으로 구

분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배출량은 배출계수에 연료사용량 등을 곱하거

나 먼지의 경우 자가측정 결과를 근거로 산출하며, 기본 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

업장을 1종, 2종 사업장, 그리고 특별대책지역내 3종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7)

1.2.3. 배출오염원 관리 및 대책

대기환경기준 설정 물질 중 아황산가스(SO2), 일산화탄소(CO), 먼지(TSP)는 주로 난

방이나, 산업공정에 사용되는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들로써, 주오염원은 가

정이나 소규모 연료 사용시설(면오염원)과 대형배출시설(점오염원)이다. 반면 이산화질

소(NO2)와 탄화수소(HC)는 자동차(선오염원)에서 주로 배출되는 것이 특징이다.

점오염원의 관리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사업장의 연간 연료사용량에 따라 고정배출

시설을〈표Ⅱ-6〉과 같이 1∼5종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특성에 

따라 일반배출업소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소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1995년 12



월의 법 개정을 통해 이들 중 일정 규모 이하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허가제

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표Ⅱ-6〉사업장의 규모별 구분

한편, 이동배출원(선오염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수단으로는 제작자동차와 운행차

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이외에도,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 및 결함시정제도, 배출가스보증

기간 강화, 연료의 품질개선 등을 통해 대기질을 관리하고 있다.

이 중 결함시정제도는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보증기간 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을 유지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규제수단으로, 검사결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가 책임을 지고 당해 차종 전체에 대하여 무상으로 관

련 부품을 수리 또는 교체하도록 하고 있다.
8)
 또한, 자동차 연료의 유종별 품질기준을 

정해 휘발유의 경우 1992년 이전까지는 납과 인 함량만을 규제하여 왔으나 1993년부터

는 방향족화합물질, 벤젠 및 산소의 함량도 연차적으로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9)

그 밖의 면오염원인 생활환경상의 대기관리는 크게 연료규제와 고체연료 사용금지 

및 비산먼지 규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를 줄이

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정유사의 탈황 및 분해시설 설치계획을 세우고 지금까지 저유황 

연료유 공급을 확대․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고체연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10)

LNG 사용의무화는 저황유 공급 대책만으로는 아황산가스의 저감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역난방시스템의 확대 등 주로 발전 및 난방부문을 대상으로 추진

되는 대책으로서 현재까지는 대도시 특히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서 시작하여 부산․대구 

및 기타 지역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표Ⅱ-7〉에서 보는 바와 같이 LNG의 사

용확대를 통해 아황산가스 배출량이 상당히 저감되어, 서울시의 경우에는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93년 0.023ppm, '94년 0.019ppm, '95년 0.017ppm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WHO 

권고기준(0.015-0.023ppm)에 도달하는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표Ⅱ-7〉연도별 LNG 사용량 현황

또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비산먼지를 관리하기 위해 1987년

에 비산먼지 발생원 시설관리기준을 마련하였다. 이 기준에 따르면 비산먼지를 발생시

키는 사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에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하여야 한다.'9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 기준을 강화하여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는 한편, 보다 엄격한 시설관리기준을 설정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진공청소차 확보와 노천소각 및 쓰레기 적환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추진토록 하여 대도시의 먼지를 저감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비산먼지

의 관리는 아직도 여타 국가에 비해 소홀한 편이다.

1.3 기타 관리대책

1.3.1 비규제 오염물질의 관리

대기 중에는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많은 종류의 오염물질이 존재하며, 상당수가 암

이나 기타 인체에 대한 유해성을 가지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 등 선

진국에서는 이들 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적절한 대기질 

관리를 위해 배출허용기준 항목에 이들 오염물질을 추가시키는 등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의 국내 특정대기유해물질(HAP : Hazardous Air Pollutants)은 대부분이 금속 

및 무기화합물로 제한되어 있고, 47종의 현 대기오염물질 항목 중에는 선진국에서 유해

대기오염물질로 지정해 놓은 항목이 상당 종류 포함되어 있어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개념

과 지정항목의 재정립 및 추가가 요구된다. 아울러, 현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사업장 배출

시설 관리대상 항목 수 자체는 선진국과 비교할 만하나 사업장 관리제도가 미흡하고 규

제이행의 준수여부 확인 및 관리의 부실 등이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

다.11)

이전까지는 오존과 악취발생 유발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은 대기환경보전

법상 대기오염물질로는 지정되어 있으나 대상물질 선정과 별도의 규제대책은 없었다. 

그러나 1996년 9월의 개정을 통해 대기환경규제지역안에서 배출이 규제되는 VOC의 종

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VOC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및 VOC 배출업체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1999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아울러 이산화탄소․메



탄 등 7개 기체상 물질을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로 새로이 지정하였다.

1.3.2 오존경보제

최근 자동차 보급의 급격한 증가로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의 배출이 늘어나면서 이

로 인한 오존오염이 큰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존오염은 오염원뿐만 아니

라 기상현상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어렵다. 따라서 환경

부에서는 오존오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 때 국민들에게 신속히 알리는 오

존경보제를 1995년 7월부터 서울지역에 실시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1.3.3 기타

우리나라도 선박 등 자동차 이외의 운송수단에 의한 배출가스가 1994년의 경우 난방

부문(398천톤, 8.8%) 보다 많은 506천톤(11.2%)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이것만을 보더라도 선박, 철도, 항공기 등에 대한 규제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기관차 등의 연료에는 단계적으로 황함유량을 줄여나가

고 전기동력차량으로 대체하며, 항공기에 대해서는 미국환경보호처와 국제민간항공기구

의 규제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선박에 대해서는 국제해사기

구에서 곧 마련할 선박용 디젤엔진에 대한 세계적인 규제안 수용을 통해 공해 상의 대

기오염행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주석 1) 최근에는 기존의 대기오염물질 이외에도 지구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더 많은 

물질들이 대기오염물질로 지정되는 추세이며, 독일, 이태리, 스위스 등에서 

CO2를 대기오염물질로 규제하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도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염화

불화탄소 등을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대기

환경보전법2조 1의 2, 시행규칙 3조 참조)

주석 2) 대기환경보전법 2조8항 및 동법 시행규칙 2조 참조. 이들 특정대기유해물질

의 배출시설의 설치를 환경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 규정(법 제10조1항 및 시

행령 4조 1항의 1 참조)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 물질의 배출시설에 대해 방

재설비의 설치를 명령(법10조4항 및 시행규칙24조 참조)할 수 있다.

주석 3) 1996년 9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3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 14조 참조



주석 4) 자세한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이후로는 시행규칙으로 칭함) 참

조.

주석 5)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은〈표A-5〉참조. 제작자 배출허용기준은 시행규칙 참

고.

주석 6) 현재 우리나라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던 형태에서 법 개정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에 비례하여 기

본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보다 더 배출세에 가까운 형태를 띄게 되었다.

(개정 95. 12. 29.).

주석 7) 상세한 배출부과금 부과 방법은 부록Ⅰ참고.

주석 8)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시행규칙 참조.

주석 9) 자세한 자동차 연료규제 내역은 시행규칙 참조.

주석 10) 그러나 시멘트, 석회석 등의 소성로시설과 폐기물관리법 관련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어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에서

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설치 및 운용에 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석 11) 한화진(1994) 참조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위와 같은 제도적 장치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행 대기관리 제도는 지속

적인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현행 대기환경 관리제도의 문제점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대기환경기준의 성격과 설정 방법에 있다. 우리나라의 대기환경

기준은 단순한 행정목표치이다. 단순한 행정목표치는 국민의 건강보호와 재산보호라는 

본래의 대기관리 정책의 목적이 희석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행정목표치인 대

기환경기준과 이를 달성하는 도구인 배출허용기준과의 연계가 희미해지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됨으로서 환경규제의 효율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낳는다.

현재의 대기환경기준은 지역별로 위반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울산지

역의 경우 대기환경기준을 고질적으로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 현재 별

다른 제재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1)
 일정 지역에서의 고질적인 대기환경기준은 대기

환경기준이 올바르게 설정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이행 및 제재수단의 미비로 인해 대기

환경기준 그 자체가 무의미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양자의 경우 모두 현행의 대

기환경기준 제도의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배출허용기준치는 농도기준치로서 농도규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

다. 그러나 농도기준치만으로는 소규모와 대규모 배출시설의 오염 정도를 구별해 낼 수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즉 대규모시설은 일반적으로 그 절대량에서 소규모 시설보다 

훨씬 많은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하지만 배출허용기준치를 준수하기만 하면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배출부과금제도가 기본부과금 산정에 있어 총량규

제의 특성을 도입하기는 하였으나 기본 요율이 낮아 효과적인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지 총량규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

책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기질 관리를 위한 환경기준 

설정이 기준오염물질에 국한되어 왔기 때문에 도시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예상되는 다

양한 종류의 독성 대기오염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상태이다.

 현행의 특정대기유해물질 역시 대부분이 금속 및 무기화합물로 제한되어 있으며, 

사업장에서의 특정대기유해물질 규제․관리제도가 미흡하다. 또한 잠재적 위해성이 높

은 미량 유기 화합물의 위해성 평가 자료 및 측정 등의 기초 자료가 거의 없을 뿐 아니

라 과학적, 정책적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대기유해물질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OECD가입과 함께 이 부분의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 전망되고 있다.



넷째, 대기환경보전을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책이 지나치게 직접규제에 의존

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직접규제는 경제적 비효율성을 야기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정부가 기업의 생산활동에 너무 깊숙이 관여하고, 대

부분의 규제가 획일성․경직성 및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어 기업의 

생산성 저하의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아울러, 직접규제는 필연적으로 규제당사자가 감시․감독 및 처벌을 하게 되어 각종 

부정․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국내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기준

은 그 집행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기술한 정책의 모든 단계에서 올바른 평가 및 개선 기능이 내재되

어 있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즉, 제반 정책은 그 목표와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주

기적으로 정책과 집행의 성패에 대한 평가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기초하여 제

도가 개선되고 집행 체계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제도하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평가 및 개선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담당부서와 담당자의 역량과 

주관적인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이 개선되거나 방치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장애를 넘어야만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선진 대기정책이 가능케 될 것이다.

주석 1) 현재 울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총량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는 있

으나 아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Ⅲ. 외국의 대기질 관리 현황

1. 미국의 관리 현황

1.1. 대기환경기준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미국의 대기질 관리제도는 대기환경기준(air quality 

standards), 배출허용기준(emission standards), 배출부과금(pollution taxes)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대기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 제도는 미국 대기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이다.

미국은 1970년대 이후 대기정화법에서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환경기준으로 생활환경

(재산) 보호를 위한 1차 기준과 건강보호를 위한 2차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표Ⅲ-

1〉은 1․2차 연방대기환경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미국의 대기환경 

2차 기준은 건강위해성의 완전 제거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

는 선보다는 엄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미국의 대기환경기준

이 대기오염에 가장 취약한 비교적 소규모의 대상계층까지의 보호 수준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어 비효율적, 비경제적이라는 산업계로부터의 비난을 받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미국은 이 6가지 기준오염물질의 배출제한에 초점을 두고, 각 지역(air quality 

control regions)에 대해 각 기준오염물질마다 기준치 달성여부를 조사하여, 달성․미달

성 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1.2 대기오염물질의 분류 및 관리

현재 미국의 대기오염물질에는 오존과 입자상물질을 포함한 6가지의 기준오염물질 

외에 '77년 개정법에 의해 지정된 석면, 베릴륨, 수은, 염화비닐, 벤젠, 방사성핵종(라돈 

포함), 무기비소 등 7가지 유해대기오염 물질을 포함하여 현재 189개의 HAP(Hazardous 

Air Pollutants)를 규정하고 있다. 유해대기오염물질은 〈표A-6〉과 같다.



〈표Ⅲ-1〉 미국의 연방 대기환경기준

1.3 배출규제

1.3.1 배출규제기준

미국의 배출규제기준은 총량규제로써 각각의 상한규제는 주에 의해 만들어진다. 각 

주는 생산활동의 규모와 실정에 맞게 합리적인 규제를 하고 있으며 기준치의 단위는 연

료소비량당 오염물질의 중량, 생산물품 중량당 오염물질의 중량, 시간당 오염물질의 중

량, 사용에너지당 오염물질의 중량 등 여러 가지를 활용하고 있다. 총량규제를 하기 위

해서는 먼저 충분한 자료의 축적에 의한 환경용량의 파악과 각 업종별로 구체적인 배출

원 자료 및 원단위의 산출 등 기초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A-7〉~〈표A-9〉는 미

국의 기준오염물질 중 황산화물, 먼지,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의 예를 보여주고 있

다.

또한 미국은 1990년의 대기정화법(Clean Air Act) 개정을 통해 주요 오염원인 자동

차 배출가스의 90%이상 저감을 목표로 배출가스기준을 강화해오고 있다. 그 1단계로 

1996년까지 탄화수소 30%, 질소산화물 및 미세먼지는 60% 저감시키고, 2단계로 2003년 

이후에는 1단계 기준의 2배로 강화하여 비메탄탄화수소(NMHC)는 0.125g/mile, CO는 

1.7g/mile, NOx는 0.28g/mile의 배출기준을 적용하며, 알콜 또는 알콜 85% 이상 함유연

료,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LPG), 전기, 수소, Reformulated Gasoline 등 청정연료를 사

용하는 자동차를 생산, 보급할 예정이다. 오존기준 초과지역에서는 청정연료 사용차와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시범프로그램(Pilot Program)을 실시하여 1996-1998년에는 연간 

15만대, 1999년 이후에는 연간 30만대 이상의 청정연료자동차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유해대기오염물질 중 7개의 오염물질에 대해 〈표A-10〉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연방배출기준을 규정․실시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독성대기오염물질 규제

를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1970년부터 20년 동안 이 7가지 물질만이 유해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연방배출기준(NESHAPs : National Emission Standards for 

Hazardous Air Pollutants)규제를 받는 등 실적이 미약하였다. 그러나 1990년에 청정대

기법의 개정을 통해 189종류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배출원을 조사하고 이들에 대해 

1994년 11월까지 25%, 1997년 11월까지 추가 25%, 그리고 2000년 11월까지는 나머지 

50%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제정토록 하고 있다.

1.3.2 신규․기존오염원에 대한 기술규제

미국은 신규배출원에 대해 NSPS(New Source Performance Standards)와 

BACT(Best Available Control Technology)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 규제는 해당시

설의 장소와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 범주에 속하는 신규배출시설에 모두 적용된다. 또한 

기존 발생원에 대해서도 오존형성물질인 VOC를 연간 100톤 이상 배출하는 대규모발생

원은 BACT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ACT(Reasonably Available Control Technology)은 기존의 발생원에 적용되는 개

념으로서, 오염방지장치에 대규모 투자를 하기에도 또 조기철거를 하기에도 경제성이 

없는, 낡고 오래된 수명이 한정적인 기존의 오염원에 적용한다. '90년 개정법에서는 오

존기준 미달성지역에 대해서는 오염정도에 따라 RACT의 대상이 되는 대규모 발생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또, 다른 오존형성물질인 NOx에 대해서도 일정량(100톤) 이상 

배출하면 RACT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MACT(Maximum Achievable Control Technology)란 달성 가능한 최고의 오염방지

기술로서 유해대기오염물질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다. 유해대기오염물질

의 경우 초기의 연방배출기준은 인간의 건강에 기초한 기준으로 '충분한 안전보장' 등

과 같은 계량화하기 어려운 기준은 설정 자체가 어려웠다. 이와 같은 법률상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90년 개정법은 건강기준을 대신하여 MACT기준을 채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기준을 만족하는 지역의 CO, NOx, PM10, SO2,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관리를 위한 PSD(Prevention of Significant Deterioration) 제도, 미달성지역의 신설 대

형사업장(연간 100톤 이상 규모)에 대한 LAER(Lowest Achievable Emission Rate) 요

건, 그리고 기존의 시설에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기존의 공장을 폐쇄함으로써 신설되는 

시설로 인한 증가분을 상쇄하는 배출상계제도(Emissions Offset) 등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1)



1.4 기타 주요 규제 현황

미국은 산성비에 대한 대책으로 발전소로부터 배출되는 황산가스를 1995년 초까지 

500만톤, 2000년까지 1000만톤으로 감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2개 주에 있는 111개 

대형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하여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든가 또는 저유황 석탄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여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한 기업이 초과분을 미달성 기업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오염방지 기술력을 높이고 관련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1994년 7월에는 최근에 주요 오염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철도, 선박, 건설장비 등에 

사용되는 엔진출력 50HP(37KW) 이상 모든 신형 비도로용 디젤엔진의 NOx, 매연, HC, 

CO 및 PM 등의 최종 규제안을 마련하여 NOx의 경우 2010년까지 단위당 평균 27%의 

감소를, 2025년까지는 37%를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2)
 또한 1973년부터 "항공기와 항공

기용 엔진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규제"에 관한 법률을 실시하여 헬리콥터를 제

외한 모든 종류의 민간항공기의 배연 및 탄화수소의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3)

1.5. 대기정책의 사후관리 및 검토

미국의 청정대기법 section812는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청정대기법의 집행과 관

련한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의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며, 제1차 보

고서가 1996년에 작성되어 보고된 바 있다.
4)

이와 같은 규정을 통해 대기 환경기준 및 규정의 경제성을 평가하고 법률의 재․개

정 및 정책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주석 1) 상쇄분은 시장을 통하여 거래 및 장래의 사용에 대비한 저축도 가능하다.

주석 2) 캘리포니아 대기자원국(CARB)의 조사에 의하면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NOx, SOx가 각각 주 전체의 발생량의 10%,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안 100마일 내를 운행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적극

적인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석 3)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미국의 규제안을 기초로 하여 1977년에 "항공기 

엔진 배출물의 관리" 규정을 만들어 배연 및 탄화수소 외에 일산화탄소, 질

소산화물을 추가로 규제하고 있다.

주석 4) 동 연구는 TSP,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납, VOC 등의 규제에 

관해 1990년부터 약 5년여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참여 인원만 해도 60여명

의 EPA직원과 40여명의 외부참여자가 참여하였으며, 연구결과의 검토에만

도 연인원 30여명이 관여된 대형 연구이다.

 



 

2. 일본의 관리현

2.1 환경기준

일본은 1967년의 공해대책기본법 및 1970년 12월의 대기오염방지법 개정법에서 국민

의 건강보호와 생활환경의 유지와 보전을 환경기준의 설정목표로 하고 있다.1) 일본의 

대기환경기준은 역치농도2)라는 인체의 위해성을 기초로 한 기준으로 1969년에는 SO2의 

기준설정을 필두로 1970년에는 CO, 1972년에 입자상물질(부유먼지), 1973년에 NO2와 광

화학옥시단트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을 각각 설정하였으며, 1973년에는 SO2의 기준을 개

정하고, 1978년에는 NO2의 기준을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대기환경기준

은 〈표Ⅲ-2〉와 같다. 그 후 수차례에 걸친 개정으로 염소, 불화수소, 납 등과 같은 유

해물질과 석면 등과 같은 특정분진의 기준을 새로이 설정하였고 이를 상시 규제토록 하

였다. 개정법에서 규제항목 이외의 물질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유로이 규

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유조례로 행하는 규제범위를 확대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2.2 대기오염물질 및 관리현황

개정된 대기오염방지법 상의 규제대상 대기오염물질은 배연 및 새로이 추가된 분진 

등이 포함된다. 배연에는 "연료 및 기타의 연소에 의하여 발생하는 ① 황산화물, 연료 

외의 연소, 또는 열원으로서의 전기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② 배진, 물질의 연소, 합성분

해, 그 밖의 처리에 의해 발생하는 물질 중의 카드늄․염소․불화수소․납 등 기타 인

간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에 관계되는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③ 유해물질" 등이 이

에 속하며, 기타 대기오염물질은 유해물질 또는 비규제 오염물질의 범주에 속한다.

유해물질은 일반유해물질과 특정분진으로 구분되며 일반유해물질은 질소산화물과 함

께 ① 카드늄 및 그 화합물, ② 염소 및 염화수소, ③ 불소, 불화수소 및 불화규소, ④ 

납 및 그 화합물 등의 4가지 특별 입자상물질이 포함된다. 〈표Ⅲ-4〉은 일반유해물질

에 적용되는 배출시설별 배출기준이다. 이 시설 이외의 것에서 발생할 때에는 특정물질

로 취급하며 28종으로 〈표Ⅲ-3〉와 같다. 그 외 특정분진은 분진 중 석면이나 기타 사

람의 건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하며 일반분진은 특정분진이외의 분진을 

말한다.



〈표Ⅲ-2〉일본의 대기오염물질 환경기준

잠재성 있는 유해물질의 배출농도와 환경에의 영향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몇몇 

물질은 현재 수준에서는 대기중에서 즉각적인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으나 장기적인 영향

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석면, 포름알데히드 및 다이옥신

에 대한 모니터링이 1985년, 1986년과 1987년에 각각 행해졌다. 일본 환경청은 위의 물

질이외에 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하

였는데, 석면을 예로 들면 석면은 특정분진으로 분류되어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석면의 

농도측정은 특정분진 배출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측정횟수를 별도로 정

할 수 있으나 대개 6개월 이내에 최소한 1회이상 행하며 측정법, 발생시설의 상황을 기

록한 측정결과는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

〈표Ⅲ-3〉일본의 특정유해물질

2.3 배출규제

1970년에 12월에 개정된 대기오염방지법은 규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배진 및 유



해물질에 대해서는 厚生省令, 通産省令으로 전국에 일률적으로 배출기준이 정해지고, 다

시 건강 및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조례로써 국가기준보다 엄

격한 기준을 규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표Ⅲ-4〉일본의 일반유해물질의 배출기준 및 발생시설

배출허용기준은 황산화물과 유해물질중의 질소산화물을 중심으로 지역별 총량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기확산식에 근거를 둔 K-치규제4)(착지농도규제)를 행하고 있으며, 

배진 및 일반유해물질에 대해서는 배출구에서의 농도규제로써 행하며, 황산화물, 배진 

및 특정유해물질을 발생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특별배출기준이 적용된다.
5)
 특정유

해물질의 배출기준은 없으나 사고시에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연발생시설의 종류는 32종, 일반유해물질발생시설 5종과 

특정분진 발생시설 9종으로 되어 있다. 〈표Ⅲ-4〉은 일반유해물질의 배출기준 및 발생

시설을 제시하고 있다.



2.4 일본의 대기관리 효과

일본은 일찌기 수입원유의 저유황화와 중유의 탈황시설 확충으로 중유의 황함유율을 

'73년 1.9%에서 '88년 1.08%로 저감하여 공급하는 한편 산업체의 대형공장에는 배연탈

황설비를 설치하여 배출원 규제를 확대해왔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공장에 대해서는 

총량규제를 실시하고 공장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총량규제 

특정지역을 고시하여 대기오염 관리를 실행한 결과 이산화황의 농도가 전국적으로 

0.01ppm정도로 지난 20년간 80%의 저감효과를 성취하였으며, 같은 기간중 일산화탄소

와 부유분진의 경우도 각각 50%와 30%의 저감효과를 거두었으나 이산화질소의 경우는 

배연탈황 장치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급증으로 인해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

고 있는 실정이다.

주석 1) 대기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대기오염방지법은 1971년의 개정 및 환경청 설치 

이후, 1972년, 1974년, 1989년 등 4회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석 2) 역치농도란 일반적으로 해당농도 이하일 때, 지역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일

으키지 않는다고 하는 오염의 한계치를 말한다.

주석 3) 한화진(1994) 참조.

주석 4) K-치규제란 황산화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값으로 q=k×10-3×He2을 말

함.

주석 5)기준치의 단위는 우리나라와 같이 ppm, %, ㎎/㎥이며, 지역배출원의 관리자

가 소규모시설부터 대규모시설까지 적정치를 유지하도록 규제 및 감시를 한

다.

 

 

 

 

 

 

 

 

 

 

 



 

3. 기타 국가의 관리현황

EC에서는 북구지역의 산성비 피해에 대한 여론이 커지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대기

질의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시행되었다. 1980년에 아황산가스와 입자상 물질

에 대한 기준을 처음 제정한 이래, 1982년에 납, 1985년에 이산화질소에 대한 기준을 각

각 제정하였으며 1989년에는 아황산가스의 기준을 개정하고, 1991년에는 오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주요 이동오염원인 자동차는 1991년 3월에 승차정원 6인 이하 또는 차량 총중량 2.5

톤 이하의 자동차에 대한 통합배출가스 기준치를 적용하고, 1991년 10월에는 차량 총중

량 3.5톤 이상인 중량차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1995년까지 일산화탄소는 64%, 탄

화수소는 54%, 질소산화물은 51% 저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유럽국가들은 하

나의 열차문화권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철도에 의한 배출가스를 유럽 전체의 문제로 인

식하여 종합적인 배출가스 규제안을 일찍부터 마련해 오고 있는데 특히, 디젤기관차에

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의 경우는 연료에 대한 유황의 함유량을 규제하고 있다.
1)
 디젤

기관차에서 사용하는 디젤유의 유황함량기준은 종전의 0.2%에서, 1996년 10월 1일부터 

0.05%로 강화된 바 있다.

현재 항공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별로 없으나 

유럽에서는 유일하게 스위스가 1985년부터 항공기로부터의 배연과 배출가스에 대한 배

출허용기준을 규정한 법령을 시행하고 있으며, 스웨덴에서는 국내선 항공기에 대하여 

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의 배출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은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에 대한 규제는 국제해사기구에서 마련한 

73/78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의 부속서에 규정된 선박으로부터 가스상 오염

물질의 배출규제에 따르고 있으며, 내륙수로(운하나 강과 같은 내수면)에서의 선박으로

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규제에 대해서도 경유의 황함유량을 규제한 지시안 

75/716/EEC, 87/219/EEC, 90/660/EEC 및 93/12/EEC를 적용하고 있다. 선박에 있어서의 

배출가스의 배출량 산출방법이 가장 명확한 나라는 노르웨이이며 노르웨이의 방법에 따

라 배출량을 산출하는 오염물질은 NOx와 SOx이고 유럽은 이 두 배출가스를 제외한 

다른 배기가스는 규제하고 있지 않고 있다.

영국은 1956년에 청정공기법(Clean Air Act)을 제정하여 연기(smoke) 규제를 시작하

게 되었고, 1968년에 이 법을 개정하여 1970년에 환경부(Department of Environment)를 

신설하고, 1990년에는 대기오염, 폐기물 및 기타 환경오염 문제를 포함하는 환경보호법

(Environmental Protection Act)으로 개칭되기에 이르렀다. 대표적 해운국인 영국에서의 

선박에 대한 규제는 1990년 환경보호법(Environmental Protection Act)과 1993년 대기

정화법(Clean Air Act)에 의하여 내수면을 항해하는 선박에 한하여 경유의 황함유량을 



규제하고 있다.

기타 국가에 있어서 대기오염의 규제에 있어서 주목할 점은 발생원 그 자체에 대한 

규제가 추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에서는 영업법에 근거하여 대기정화를 위한 기술

수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기술수준이 공포되어 있으며, 오늘날 연방임미시온방지법에서 

일정의 시설설치와 조업에는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허가를 요하는 분

류시설에 관하여 위험을 야기하는 업종을 상세히 구분하여 지정하고 그 기준인 분류표

에서 유해한 물질의 종류와 양이 명시되고 있다.

참고로 독일에서는 오존법률을 제정하여 1995년부터 자동차 배기가스속의 유해 성분

을 무해로 전화시키는 촉매 변환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스모그가 심한 여름 낮에 

도로주행을 금지시키고 있다. 이 장치를 달지 않은 차량은 공기 중 오존 집중치가 1㎥

당 2백40㎍에 달하는 경우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독일에서 이산화질소의 배출을 

80% 줄이는 이 촉매컨버터를 부착한 차량은 전체 차량의 약 반수이다.

주석 1) 지시안(directive) 75/716/EEC, 88/219/EEC, 90/660/EEC, 91/692/EEC 참조.

 

 

 

 

 

 

 

 

 

 

 

 



Ⅳ. 합리적인 대기관리 체계와 개선 방향

합리적인 대기관리정책은 아래의 〈그림Ⅳ-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 대기

환경기준설정, 2) 대기규제기준 설정, 3) 정책수단의 선정, 4) 집행방법의 설정, 그리고 

5) 정책 집행의 효율성 평가 및 개선 체제 구축 등의 5단계로 크게 나누어진다.

제 1단계의 대기환경기준 설정은 대기정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로서, 여기에서 설정된 대기질이 일반인의 복지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결정 과정에서 단순히 疫學的 고려사항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동

시에 고려되어야 함은 不問可知이다. 제 2단계의 대기규제기준 설정은 대기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여러 형태의 배출원에 대한 규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규제기준 설정을 위해서는 오염배출원의 배출량 및 형태가 궁극

적으로 전체적인 대기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

를 위해서는 공학적․계량분석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대기규제기준이 설

정되면 제3단계에서는 이를 수행하는 정책수단의 형태를 선택하여야 한다. 규제기준의 

집행을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수단의 선택이 성패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수단은 

통상적으로 직접규제수단(command and control)과 경제적 수단(economic incentives)으

로 나뉘어지며, 이 단계에서 적절한 정책수단의 선택이 정책 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가

름한다. 경제적 수단이 직접규제수단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OECD 회원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직접규제수단을 경제적수단

으로 대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까지의 단계가 정부의 정책 입안 단계라고 한다면 다음의 제4, 5단계는 정책의 

집행과 평가의 단계에 해당한다. 정책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서는 적합한 집행 방법의 

설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하여는 배출원의 분포 형태 및 규제대상의 경제활동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림Ⅳ-1〉합리적 대기관리 체계도

마지막으로 제5단계에서는 이제까지 행해져 왔던 정책과 집행 수단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장치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목표의 달성을 위해 채택된 정책이 소기의 목

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가 있으므로 수시로 정책 및 집행수단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

며, 사회적 여건의 변화 또한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정책의 변화가 수시로 요구되고 있

어 이를 위한 정책평가제도의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부분 중에서도 특히 이 부분이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1. 최적대기환경기준의 설정 방법

1.1. 최적대기환경기준 설정의 이론적 기반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는 데에 있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WHO의 권고기준이나 선

진국의 기준을 그대로 따르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WHO의 권고기준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의 대기기준, 즉 안전한 대기기준에 불과할 뿐 이것이 곧 사회적 최적

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사회적으로 최적의 환경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그 환경기준을 준수하

기 위해 수반되는 제반의 행위가 사회복지를 극대화하는 점을 찾아 이를 환경기준으로 

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최적환경기준의 개념이 대기질에 적용되었을 때, 그 기준을 최

적대기환경기준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하나의 대기질 수준에서 다른 대기질 수준으로 

변화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간의 차이, 즉 순편익의 누계가 극대화되는 

점의 대기질 수준을 최적대기환경기준이라고 한다.
1)
 따라서 올바른 최적대기환경기준의 

설정을 위해서는 사회전반에 걸친 대기질과의 경제행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야 하

므로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건강과 생명이 달려있는 환경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 경제

적인 가치를 그 판단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에 심한 거부감을 표출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와 같은 선택을 매일 하고 있다.2)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는데에 

있어서도 대기질 자체만을 볼 때에는 대기질이 좋을 수록 좋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대기오염 그 자체는 언제나 인간에게 불편한 피해를 초래하지만 대기오

염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제행위는 국민소득을 창출하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는 데에 그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대기오염을 배출하는 행위를 간

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대기환경기준의 설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

해와 대기오염 배출행위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이 적절히 균형 잡힌 상태에서 결정하여

야 하는 것이다.

1.2. 최적대기환경기준의 설정 방법

최적대기환경기준의 설정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

용-편익분석과 일반균형경제모형 설정 방법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두 가지가 일견 

서로 다른 형태를 하고 있으나 일반 균형모형 내부에 비용-편익분석 기제가 자연스럽게 

작용하고 있으므로 그 기본적인 의도는 같다고 볼 수 있다. 단지 비용과 편익의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일 뿐이다.
3)
 본 절에서는 이들 방법론을 자세히 소

개하고자 한다.

1) 비용-편익분석

비용-편익분석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을 명시적인 대기오

염수준의 함수로 규정하고 이 함수의 모수추정을 통해 비용과 편익을 비교함으로써 최

적 대기환경기준을 도출하는 방법으로서 〈그림Ⅳ-2〉가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그림Ⅳ-2〉최적대기환경기준 설정 체계도

그러나 비용과 편익의 형태에 대한 가정과 이를 추정하는 방법에 있어 여러 가지 방

법을 취할 수 있어 비용-편익 분석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지닌다. 그 이유는 비용과 편

익의 정의에 있어 누구나 인정하는 비용과 편익의 정의가 없다는 데에 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현 상태에서 대기질을 개선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먼저 대

기질의 개선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강화된 대기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부문 및 기



업의 추가비용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부 비용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제도개선과 

규제대상의 법규/정책의 준수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감시비용 등을 합한 것을 의미한다. 

이와 아울러 피규제자인 기업은 새로운 대기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오염방지설비 및 

장비에 대한 투자와 이들 시설의 운영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므로 적절한 자료만 갖

추어진다면 이들 일차적인 비용은 쉽게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일차비용은 추정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고 또 이용 목적에 따라서는 매

우 유용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기오염 개선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으로 보

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즉 앞서 말한 직접효과는 2, 3차의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마련이

며 이들 효과는 방향과 크기면에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여 이들을 무시하고 일차적/

직접적 효과만을 본다는 것은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 일례로 새로운 환경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드는 시설비용과 운영비용은 피규제 

산업의 비용증가를 가져와 물가상승과 생산성 하락의 요인이 되나, 환경설비의 투자와 

운영비용은 해당부분의 고용을 창출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경제적 

가치 창출에 공헌하는 바도 있는 것이다.

환경기준 개정으로 인한 편익 부분은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을 지닌다. 대기질이 개선 

그 자체는 산성비로 인한 농․임업 피해가 감소하고 건축물과 철골구조물의 부식속도가 

감소함으로서 직접적인 피해를 줄일 수도 있다. 또한 대기질이 개선됨으로 인해 발생하

는 건강개선과 정서적 효과는 금전가치로 환산하기는 힘드나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개선은 병원비의 감소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투병기간의 감소

로 인한 노동력의 증가를 유발하게 되며, 이들 효과는 비교적 수량적인 추정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가기회의 확대로 인한 여가수요의 증가를 가져

오고 이로 인한 여가산업의 활성화와 의료비 지출의 감소로 인한 의료산업의 감소, 그

리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정서적․건강적 효용가치의 추정은 매우 어려워 특수한 형태의 

일반균형모형 없이는 이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인 제약으로 남고 있다.

이와 같은 이론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비용-편익 분석은 분석절차의 용이성과 결과

의 해석이 쉽고 직관적이어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비용과 편익의 추정

방법은 통상적으로 직접적 가치추정 방법과 간접적 가치추정 방법으로 크게 나뉠 수 있

다.

가) 직접적 가치추정 방법

가장 직관적이고 이해가 쉬운 방법으로 열거식 가치추정방법을 들 수 있다. 이 방법

은 대기오염의 피해와 편익 항목을 모두 열거하여 항목별로 가치를 추정하고 이를 합산

하여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장점으로는 추정 절차가 투명할 뿐

만 아니라, 추정방법이 직관적이고 간단하므로 다수 대중이 쉽게 공감할 수 있다는 점

을 들 수 있으나,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 항목의 완벽한 열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一次的(직접적)인 피해로부터 파생되는 二次的인 피해의 추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위의 단점을 이유로 열거식 추정 방법은 주요 일차 효과만을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

인 추정 형태이며, 이러한 추정 방법은 대기오염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포괄적 비용 추

정치로는 보기 어려우나 사회적 비용이 큰 줄기를 이해하는데에 매우 효과적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나) 간접적 가치추정 방법

간접적인 비용-편익 추정방법은 열거식 추정방법과 같이 대기오염의 직접효과 및 파

급효과를 직접적으로 추적하여 계산해 내기보다는 대기오염이 미치는 영향이 여러 단계

를 거쳐 나타나는 특정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

이다. 이들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상품특성가치(Hedonic Price)추정법과 회

피비용(avoidance cost)추정법 등을 들 수 있다.

a) 상품특성가치추정법

상품특성가치(Hedonic Price)추정법은 각종의 재화의 최종 가격은 그 재화의 성격과 

질을 결정 짓는 여러 가지 요인의 가치를 반영한다는 해석에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집이나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의 시장가격도 단순히 평수나 건축 재료의 질에만 의존하

는 것이 아니라 대기오염이나 인근 지역의 범죄율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여건

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부동

산의 가격과 대기환경질과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전형적인 상품특성

가치추정법의 응용사례일 것이다.

이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고 자료의 求得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연구자가 실

제의 재산가치 결정 메카니즘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

수를 누락시킬 위험이 크고, 시장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대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사람의 행동결정이 近視眼的이거나 불완전한 정보나 환경지식을 갖고 

있을 때에는 환경질의 참가치가 자산가치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b) 회피비용 산출법

회피비용(avoidance cost) 산출법은 가상의 오염상태를 피하기 위해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제일 쉬운 방법으로는 오염제거비용을 산출하는 방법을 들 

수 있으나 오염이 비가역적이거나 오염의 제거방법이 현재로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용 산정의 근거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는 달리 특정한 오염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부담할 수 있는 최고액을 묻는 설문

-여론조사를 통해 이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다. 흔히 이를 지불용의의사

(willingness-to-pay)추정법이라고 칭하나, 특정한 오염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지불하여



야 하는 비용을 추정한다는 면에서 회피비용산출법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2) 일반균형모형을 통한 최적대기환경기준 설정

이 방법은 비용-편익 분석과 같이 어떠한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명시

적으로 규정하여 이를 추정하기보다는, 사회 각 구성원의 경제활동 행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경제모형의 설정을 통해 일반균형 상태에서의 환경과 국민복지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환경오염의 파생적 효과가 모두 고려된 궁극적인 대기오염의 사회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대기오염의 직접효과와 파급효과를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접근

법이다. 또한 모형내에서 비용과 편익이 상호 작용을 하여 후속적인 파급효과를 유발하

고 이들 모든 파급효과가 균형을 찾은 상태를 관찰함으로서 비용-편익 분석이 내재되어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이론적으로 비용-편익에 분명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모형의 설정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모형의 解를 구하기 위

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인력을 필요로 하거나, 이를 피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모형을 

단순화하여야 한다는 부담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모형의 설정이 쉽지 않으며, 

모형의 간소화에 다른 분석 결과의 신뢰도 손실의 문제가 상존한다.

이 방법을 사용한 추정치의 신뢰도는 모델의 충실성에 의해 큰 영향을 받으므로 모

델설정 단계에서 주의를 요한다. 또한 이 방법은 비전문가가 비용 산출 절차를 이해하

기 쉽지 않고, 이 방법의 개발과 이용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

점이 있으나 긍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분석도구임에는 틀림이 없다.

앞서 열거한 두 가지 방법 이외에도 이론적-실증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여러 가지 방

법이 존재한다.4) 이들 모두 개개의 추정법에 장․단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끌

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들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정책입안자들의 판단력이 요구된다.

주석 1) 수학적인 표현으로 최적대기환경기준은

 로 정의됨. 여기서 x는 대기질 수준이며 

x＊는 최적대기환경기준임.

주석 2) 일례로 암환자의 예를 들어보자. 암환자의 경우 고가의 최신의 의술치료를 

받으면 완쾌할 확률이 더욱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고집

하지는 않는다. 또한 자동차의 에어백이 사고시 생명을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모두 알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에어백이 장착된 차를 구입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예들은 건강과 안전의 추구도 이들이 경제적 비용이라는 반대급부를 수반하는 한은 경

제적 선택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주석 3) 계량분석적인 이해를 빌리자면 이 두 방법의 차이는 결과식(reduced form 

equation)과 구조식(structural form equation)의 분석 간의 차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

다.

주석 4) 환경의 경제가치를 측정하는 이론적 배경과 실증적 방법론에 관하여는 곽승

준-전영섭(1995)을 참고.

 

 

 

 

 

 

 

 

 

 

 

 



2. 주요 연구 결과

2.1. 비용-편익 분석

앞서 설명한 비용-편익 분석기법을 이용한 최적대기환경기준치의 설정과 관련한 연

구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나성린 外(1992)의 연구가 효시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이후에 추

가적인 연구는 없는 형편이다. 위 연구는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오존, 그리고 분진 등

의 4개 가스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상품특성가치 추정법을 이용하여 서

울지역의 주택가격이 대기질로 인한 피해를 감안하여 결정된다는 가정 하에 대기질 개

선의 한계편익을 추정하였다. 또한 대기질 개선 비용은 각 지역별로 각각의 대기오염물

질의 대기중 농도 개선을 위한 투자계획과 예상되는 대기질 개선효과를 연관지어 회귀

분석을 함으로서 각각의 대기오염물질의 대기중 농도 개선 단위당 한계비용을 추정하였

다.

이를 경제학에서의 순편익 극대화의 원리에 따라 한계비용과 한계 편익이 일치하는 

점을 도출해 본 아황산가스의 대기중 최적 농도치는 0.023-0.024ppm이며, 분진은 

130mg/㎥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

이 기준치가 1992년의 최적 대기환경기준치라고 볼 때에, 향후의 최적대기환경기준

치는 이 보다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환경질에 대한 일반의 선호는 국

민소득이 높아지면서 더욱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와 같은 환경질에 대한 

욕구의 증가는 곧 좋은 환경 하에 위치한 주택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환

경질 개선에 의한 한계편익은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와는 반대로 환경질 

개선을 위한 비용은 관련기술 및 장비의 수요기반이 확충되면서 규모의 경제와 기술개

발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대기질 개선의 한계비용은 하락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나성린 外의 연구를 현재의 시점에서 재시도 한다면 최적 대기환경기준은 위 

연구의 결과보다도 다소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저자의 견해이다. 물론 이 연구

에서의 최적대기기준은 할인율과 주택수명 등 몇 가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게되는 것

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자료 및 유관 연구인력 현황을 볼 때 비교적 

연구의 기간과 비용이 적게드는 가장 보편적인 연구방법으로 자리잡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연구를 주기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2. 일반균형모형 분석

2.2.1. 모형의 이해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환경(대기오염)과 경제활동과의 관계이므로 동적인 자본재

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2) 그리고 대기오염의 대부분은 에너지의 이용, 

그 중에서도 특히 화석연료의 연소에크게 좌우되므로 대기환경질은 에너지소비의 함수

로 가정하였다.

소비자는 자신의 평생효용 극대화를 위해 매 期마다 자신의 총소득을 소비와 저축에 

분배한다. 물론 이 경제에서는 자본의 축적이 없으므로 저축의 유일한 동기는 안정적인 

소비에 있는 것이다. 즉 소비자들 간에 대출과 차입은 자신의 소비를 안정적으로 유지

하기 위한 행위이며, 이자율은 자본재와는 관계없이 이들 간의 자금 공급과 수요에 의

해 결정되는 것이다.

소비자의 소비행위는 그 형태에 따라 대기오염을 유발하기도 한다.(자동차의 소비나 

가정용 난방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소비자는 자신의 소비행위가 대기오염

의 유발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소비행위가 사회전체에 유발하는 

공해 요인이 매우 작으므로 자신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자신의 공해유발 행위는 무시되

는 것이 통례이다. 이러한 형태의 외부효과는 전형적인 Marshallian Externality의 한 

유형으로서 본 연구에서도 그와 같은 형태의 외부효과로 다룬다.

따라서 소비자는 소비재의 소비를 통해서만 자신의 복지에 의도적으로 영향력을 행

사할 수 있을 뿐 자신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다른 요소인 대기오염의 결

정과정에는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기업은 정해진 여건 하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업의 생산활동은 필연적으로 공해를 유발하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생

산활동의 부산물로 생성되는 공해는 경제구성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 그 피해에 

대한 보상체계는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기업은 자신의 활동이 타인에

게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윤극대화만을 목표로 기업활동을 하게 된다. 이것

이 전형적인 Pigouvian externality의 형태이다.

2.2.2. 일반균형

앞서 설명한 경제의 일반균형은 다음 문제의 해를 풂으로서 구할 수 있다. 여기서의

 는 고려대상에서 제외된 변수, 즉 의사결정자가 외생적이라고 판단하는 변수를 

의미한다.
3)



　

위 문제에서 c, K, N, E, S는 각각 소비, 물적자본, 노동량, 에너지, 저축을, β는 시간

선호계수를 의미한다. 그러나 분석의 편의를 위해 에너지 소비와 기업활동에 관한 추가

적인 가정을 한다. 에너지의 이용은 실물 생산, 즉 경제의 가동률을 결정하는 결과를 가

져오며,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실물생산과 에너지소비와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4)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논리에 바탕하여 자본과 노동력의 투입 모두 에너지투입량

의 함수라고 가정하였다.5) 즉 대기공해와 실물생산과의 상관관계는 대기오염의 주원인

이 연료의 연소에 있다는 것과 이렇게 해서 얻어진 에너지는 생산과정에 투입됨으로서 

실물생산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정은 위의 문제를 아

래와 같이 더욱 간편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 문제의 해는 식(1)과 식(2) 및 위의 예산식(budget constraint)을 만족하여야 한다. 

필요조건 (1)은 소비와 저축의 관계를 시사하는 통상적인 Euler 항등식으로 지금 한 단

위 소비로부터 오는 효용은 이것을 저축하여 얻어지는 총수입을 다음 期에 소비함으로

부터 얻어지는 효용과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필요조건 (2)는 일반균형 하

에서는 공해로 인한 피해를 신경 쓸 필요 없으므로 에너지 소비를 가능한 한 최대한

( )으로 늘려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1)

(2)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소득과 대기오염은 정해진 함수형태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수식 (4)는 효용함수의 형태를 수식 (3)과 같다고 가정하고 이를 수식 

(1)에 대입하여 로그를 취한 것이다.

(3)

(4)

(5)

(6)



대기질과 소득이 식 (5)와 식 (6)의 형태를 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 모형에서의 

모수 추정은 식(4), 식(5), 식(6)과 예산식을 일괄 추정하여 구할 수 있다.

2.2.3. 모형의 추정 결과

앞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식 (4)-(6)과 예산식을 일괄 추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계량적인 수단이나, 본 연구에서는 data의 제약으로 인해 이들 수식을 모두 각각 추정

하여 이들 결과를 종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각각의 식의 추정에 사용되는 data

가 상호 호환성이 없어 수식(4)는 월별 거시자료 및 전국 6개 시․도의 평균오염도를 

이용하여 추정하고, 수식(5)와 수식(6)은 자료 구득이 가능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

주, 대전 등 6개 지자체의 연도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표Ⅳ-1〉대기오염도와 에너지 소비량과의 관계



〈표Ⅳ-2〉지역총생산(GRP)의 결정모형(종속변수:ΔInYt)

〈표Ⅳ-1〉은 각각의 오염물질의 대기 중 농도와 에너지 소비량과의 상관관계, 즉 

수식 (5)를 추정한 것이다. 예상대로 대기오염은 에너지 소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오존을 제외하고는 모든 식에 있어서 에너지가 대기환경을 해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

그러나 오존은 에너지의 소비로 인해 형성된 1차 오염물질이 광화학반응에 의해 2차

로 형성되는 오염물질인 관계로 에너지와의 직접적인 연계가 희박하다. 이를 반영하는 

듯, 오존농도를 결정하는 에너지변수의 계수는 방향도 맞지 않고 통계적 유의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산화탄소는 에너지와의 관계가 불분명하고 통계적 유의

성이 판단 경계에 있다. 이는 근래에 우리나라의 총 에너지 소비에서 일산화탄소의 주 

배출원인 무연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으며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던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Ⅳ-3〉에너지소비량과 지역총생산(GRP)과의 상관관계

〈표Ⅳ-2〉는 수식 (4)의 여러 형태를 추정한 것이다. 여기서 총생산은 광역 자치단

체별 지역총생산을 사용하였다. 여러 가지 모형이 시도되었으나 회귀모형 4․5가 모형

의 단순성과 종속변수 설명력 모두에서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에 의하면 광

역자치단체의 지역총생산의 거의 대부분을 에너지 이용 현황으로 설명해 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역총생산의 에너지 탄력성은 0.9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림Ⅳ-3〉은 이와 같은 추정의 결과를 보여준다.

〈표Ⅳ-3〉은 수식 (4)의 여러 가지 변형을 추정한 결과로서 앞서의 두 회귀식의 경

우 보다 훨씬 복잡한 양상을 띈다. 이 식의 추정에 있어 균형이자율은 장내․외 회사채

수익률 및 주식수익률 등 여러 가지 자료가 이용되었으나 이 중 주식수익률이 가장 신

빙성있는 결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Ⅳ-3〉은 주식수익률을 이용하여 추정

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 회귀식의 추정결과가 지극히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가장 좋

은 결과를 보이는 회귀모형 1과 회귀모형2의 경우에도 R
2
가 0.25-0.3 정도에 머무르고 

있으며, 독립변수의 계수의 사인이 아황산가스와 분진을 제외하고는 이론과 반대로 나

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 모델의 통계적 유의성을 찾기 어려워 이 결과를 가지고 어

떤 결론을 유추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선다. 이는 다음 연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

다.



먼저, 자료의 빈약함을 들 수가 있다. 이 수식의 추정에 사용된 자료는 모두 6개 지

방자치단체의 7년간의 자료로 시계열자료로서 설명력을 갖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또

한 고정자본에 대한 공식 통계가 없어 본 연구에 적합한 기업의 생산함수 추정자체가 

어려운 점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균형이자율 변수로 사용된 주식수익률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주식수익률은 그 자체가 비전문 투자자들과 작전 등으로 인해 비정상적

인 주가변동이 심하고 거품이 많다.
8)

〈표Ⅳ-3〉Euler's Equation 회귀분석의 결과 (No filtering) 9)

또한 다른 여유자금 시장인 회사채 시장이 정부의 강력한 조정을 받고 있어 우리나

라에는 균형이자율이라 할 수 있는 대표 투자수익률이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이 방법이 앞으로의 대기환경 기준치 설정에 이용될 수 있는 하나의 방향

을 제시하는 선에서 그치게 한다. 또한 최적대기환경기준 설정을 위해 수집되어야 할 

data가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기초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2.4. 최적대기환경기준의 결정 방법

최적대기환경기준은 이론적으로 앞 절에서 추정된 계수를 가지고 앞 절에서 사용한 

모형을 외부효과를 감안한 계획자(planner)의 최적화문제를 풂으로서 구할 수 있다. 구

체적으로, 경제의 계획자는 앞서의 일반균형에서와 같이 아래의 Lagrangian을 극대화하

되 일반균형에서는 외부효과를 가지는 X(대기오염도)를 선택변수로 취급하지 않았던 반

면 파레토최적경제에서는 X를 선택변수로 취급하고 이 문제를 푼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위 Lagrangian을 푸는 데에 있어 대기환경질(Xi)이 어떤 형태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푸는 방법이 약간씩 차이가 나게 된다. 즉 탈황시설이나 탈질설비, 그리고 비산먼지 등 

각각의 오염물질에 대한 통제 및 제거 기술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는 이들 오염물질의 

대기 중 농도는 오염 처리비용에 따라 독립적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이 경우는 선택변수가 최종소비(C)와 에너지소비(E), 그리고 각각의 대기오염 물질의 

대기중 농도(Xi)가 될 것이며, 최적상태에서 각각의 선택 변수는 식(7), 식(8), 식(9)와 

예산식(budget constraint)을 만족하여야 한다.

(7)

(8)



(9)

위의 식(7), (8), (9)에 (3)의 효용함수를 대입하여 풀면 식(1)과 식(10)을 얻을 수 있

다. 이 단계에서 앞 절에서 추정한 모형의 모수를 식(1), 식(10), 그리고 예산식에 대입

하여 최종소비(C), 에너지소비(E), 그리고 대기질(X)에 대해 풀면 국가복지의 극대점을 

구하는 것이며, 이렇게 얻어진 대기질 수준(X
＊
)이 곧 최적대기환경기준이 되는 것이다.

(10)

그러나 앞서의 가정과는 달리 Xi가 단순한 경제활동의 부산물이며, 이 경제활동은 

에너지의 이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가정해보자. 즉, 각각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적절하고 경제적인 통제기술과 장비가 없고, 각 오염물질의 배출계수의 상관관계가 일

정하게 유지된다면, 이 문제의 선택변수는 최종소비(C)와 에너지소비(E)로 압축되며, 이 

때의 최적대기환경질은 예산식과 식(7), 식(8), 그리고 식(11)을 만족하여야 한다. 여기서 

다시 식(7), 식(8), 식(11)에 식(3)의 효용함수를 대입하여 풀면 식(4)와 식(12)를 얻을 

수 있다.

(11)

(12)



위의 두 식과 예산식에 앞 절에서 구한 계수들을 대입시켜 C와 E를 풀면 최적 에너

지소비량(E＊)과 최적최종소비(C＊)가 결정되며, 이 때의 최적 대기오염도 (Xi
＊)와 소득

수준은 식(5)와 식(6)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결정된 최종소비와 에

너지소비와의 상관관계를 1985년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나타낸 것이 〈그림Ⅳ-4〉이다.

〈그림Ⅳ-2〉에너지소비량과 최종소비와의 상관관계

소비와 에너지의 편미분으로 표시된 이 그림은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의 에너지소비

량으로 보아 향후 소득과 소비가 급격히 증가한다 하여도 에너지의 소비량은 크게 늘지 

않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현재의 소득수준과 대기오염도로 추정해볼 때, 우리나라

는 소득의 원천이 더 이상 에너지 소비성향이 높은 경제행위에 의존해서는 안됨을 시사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계량적 연구 결과가 지극히 불안정한 관계로, 이 연

구의 결과만으로는 분명한 定量的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태이나, 한가지 분명한 것

은 우리의 경제발전에 따른 에너지 이용, 그리고 궁극적으로 최적대기질의 관계가 경제

성장이라는 이유로 대기관리에 대해 무관심하여서는 안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

이다.

주석 1) 이산화질소와 오존에 대해서는 관련 개선 비용자료의 부족으로 최적대기환

경기준치를 설정하지 못하였음.



주석 2) 대기환경오염은 화석연료의 연소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화석

연료의 연소와 자본재의 축적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관점에서 볼 때 

자본재의 축적을 생략하고 모형을 단순화한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지닌

다.

주석 3) 이와 같이 간단한 일반균형의 풀이 방법은 Romer(1986)를 따른다.

주석 4)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그 정도가 심해 실물생산과 에너지소비량의 

단순비교에 의한 에너지소비의 실물생산탄력성이 0.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주석 5) 에너지의 투입량이 자본재의 가동률과 깊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은 이

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실재로 몇몇의 연구는 자본재의 가동률의 대리변수

(proxy)로 에너지소비량을 이용하기도 한다.

주석 6) 이 수식의 변형을 이용한 모수 추정결과는 〈표A-11〉과 〈표A-12〉참조.

주석 7) 에너지는 총 에너지 소비를 Kcal로 환산한 량을 사용하였으며, 대기질은 광

역자치단체 내의 자동측정망 측정치 평균을 사용하였다.

주석 8) 비전문 투자자는 전문용어로 noisy trader라고 불리우며, 이들이 존재할 경

우에는 주식가격은 진정한 균형이자율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주석 9) 여러 가지 방식의 filtering을 이용한 자료의 모수 추정결과는〈표A-14〉참

조.

주석 10) 그러나, 오염수준은 기업이 결정하고 소비자는 이렇게 결정된 오염 수준에 

의해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는 형태의 외부효과를 가진 정부불간섭 경제하에

서는 일반 균형이 의 식에 의해 대기오염농도가 결정될 

것이다.

주석 11) 그러나, 오염수준은 기업이 결정하고 소비자는 이렇게 결정된 오염수준에 

의해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는 형태의 외부효과를 가진 정부불간섭 경제하에

서는 일반 균형이 F'(Et)=0 ∀t의 식에 의해 에너지량(Et)가 결정될 것이다.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대기질과 경제활동과의 관계 고찰을 통한 최적대기

환경기준 설정방법을 논의 해보았다. 결론적으로, 자료의 부족과 여건의 미비로 인해 객

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대기환경기준치를 제시하기에는 계량적인 결과가 너무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최적대기환경기준의 방향은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나성린 外의 연구에 의하면 이미 1992년의 소득수준에서의 대기 중 아황산가스와 분진

의 최적 농도는 0.023ppm과 130mg/㎥정도로서 현재의 0.03ppm과 150mg/㎥보다 강화되

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여기에 1992년에 비하여 훨씬 높아진 현재의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표Ⅳ-3〉의 결과를 보면 다른 대기오염물질과는 달리 아황산가스와 

분진이 국민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그 파급효과 면에서 명확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기체는 현재 상태에서도 대체적으로 환경기준을 만족하

고 있는 상태이며, 따라서 아황산가스와 분진의 대기환경기준을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

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PM10에 대해서는 최근에 환경기준이 마련되었으나 

PM2.5에 대해서는 아직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이들의 기준 강화 및 설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존과 일산화탄소 등은 현재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대기기

준을 강화하기보다는 현재의 기준을 안정적으로 소화해내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대기관리정책의 합리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후관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림Ⅳ-

1〉이 제시하는 대기관리정책의 흐름도에 충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

로는, 대기환경기준의 설정과 배출허용기준과 관련한 비용-편익분석을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 5년에 한번씩 실행하고 이에 바탕하여 이들 기준을 개정해 나가는 절차를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환경기준의 개념을 목표기준과 실행기준의 두 가지 개념으로 분리하여 

실행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만족시켜야만 하도록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목표기준으로 WHO의 권고기준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행기준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몇 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전국 최적 실행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아울러 지금의 지방화 시대에 환경행정도 지방으로 대폭 이양 될 것이 예상되

는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실행 기준의 일정 % 범위 내에서 각자의 실정에 맞는 

대기환경기준을 수립하고 이의 이행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에

서 전국 실행기준보다 느슨한 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반드시 그 이유와 개선계획을 중앙



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지역별 배

출허용 기준의 설정은 자연적으로 지방정부의 몫이 될 것이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환경관리 적격성 여부를 조정함으로써 전국적인 대기질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고질적인 지방화의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지방자치

단체의 환경관리 능력 부족을 보완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자율 환경관리의 기반을 구

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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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부록

1. 배출부과금 산정 기준 및 방법

구체적으로 배출부과금은 사업장규모별로 부과하는 기본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을 초

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처리부과금으로 구

분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배출량은 황산화물의 경우 황산화물 배출계수

에 연료사용량 등을 곱하여 산출하고, 먼지의 경우에는 자가측정 결과를 근거로 산출하

도록 하며, 1997년 1월 1일부터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장을 1종 및 2종사

업장․특별대책지역내 3종 사업장으로 규정하되 1종사업장에 대하여는 '97년 15%, '98

년 10%이고, 2종사업장에 대하여는 '97년 70%, '98년 50%, '99년 30%의 기본부과금을 

감면하도록 한다(개정, 1996. 9. 14.).

〈표A-1〉기본부과금 산정기준 (단위:만원)

부적정운영신고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은 배출기간 중에 배

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배출허용기준

초과 일일오염물질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표A-2a〉처리부과금 산정방법(부적정운영신고의 경우)



〈표A-2b〉처리부과금 산정방법(부적정운영신고 外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은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배출농도-배출허용기준농

도)에 일일유량을 곱하여 배출허용기준초과 일일오염물질량을 구하고 여기에 배출기간

을 곱하여 산정한다.

〈표A-3〉배출허용기준초과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의 산정방법

배출허용기준초과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은 배출오염물질채취일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

준초과농도에 그 배출농도를 측정한 때의 배출가스의 유량(측정유량)에 의하여 계산한 

그 날의 배출가스의 총량(일일유량) 곱하여 산정한 양을 kg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표A-4〉처리부과금 산정기준(제17조3항 관련, 단위=원)

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

여 환경처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이다.

위반횟수별부과계수는 위반이 없는 경우를 100분의 100으로 하고, 처음 위반의 경우

를 100분의 105로 하며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00분의 105를 곱한 

것으로 한다. 처리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배출물질 1천㎥당 

부과금액․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악취농도별 부과계수․지역별 부과계수는 

〈표A-1〉과 같다.

 



2. 본문과 관련한 부록표

본 장에서는 본문의 서술 과정에서 설명의 간결성을 이유로 생략되었던 여러 표들을 

참고로 제시한다.

〈표A-5〉우리나라의 운행차배출허용기준



〈표A-6〉미국의 유해대기오염물질



〈표A-6〉미국의 유해대기오염물질(계속)



〈표A-6〉미국의 유해대기오염물질(계속)



〈표A-7〉미국의 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CFR '89 자료기준)

〈표A-8〉미국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CFR '89 자료기준)



〈표A-9〉미국의 먼지 배출허용기준(CFR '89 자료기준)



〈표A-10〉미국의 유해대기오염물질 연방배출기준



〈표A-10〉 유해대기오염물질의 연방배출기준(계속)



〈표A-10〉미국의 유해대기오염물질 연방배출기준(계속)



〈표A-10〉미국의 유해대기오염물질 연방배출기준(계속)



〈표A-10〉미국의 유해대기오염물질 연방배출기준(계속)



〈표A-11〉대기오염도와 경제활동과의 상관관계



〈표A-12〉대기오염도와 에너지소비 및 경제활동과의 상관관계



〈표A-13〉Euler's Equation의 회귀분석 결과

(Filter : Monthly Dummies)



〈표A-14〉Euler's Equation의 회귀분석 결과

(Filter : Monthly Dummy 및 3차 Time Trend)




